
직원승진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조(승진적용) 직원의 승진은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」제101조에 정하는 직

종별, 직급별, 직능별 정원에 포함되는 본 대학교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조(승진적용) 직원의 승진은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」제96조에 정하는 직종

별, 직급별, 직능별 정원에 포함되는 본 대학교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. (개정 

2026.01.21.)

- 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

관」 개정으로 종전 제101

조가 제96조로 변경됨에 

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

정정하고자 함

「학교법인 대우학원 정

관」 제96조(정 원) 법인 

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

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

다.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950호 : 2026.01.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